
양항 항로 상 선박충돌사건에 한 고찰

정 율*

*목포지방해양안 심 원 심

요    약 : 양항은 4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. 양항 제1항로는 양항 항계에서 「해사안 법」제10조에 따른 교통안 특정해역(여

수구역)과 연결되어 있고, 낙포각 사포부두(원유부두 북측) 면 해상에서 양항 제2항로와 양항 제3항로  제4항로가 분기․합류된

다. 이 은 양항 제1항로에서 제2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과 양항 제3항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

돌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, 개항내 항로가 분기․합류되는 수역에서 합의항법이 용될 수 있는 과 행 양항 항로의 재배치 

필요성,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양항내 안 한 속력을 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  항해사가 알 수 있도록 

해도  “Guide to Port Entry”에 반 할 것, 그리고 VTS 제사가 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 한 속력을 수하도록 권고 는 지

시 필요성 등의 교훈 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.

핵심용어 : 양항 항로, 합의항법, 항로의 분기․합류, 안 한 속력, VTS 제사, 해도, Guide to Port Ent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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